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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Case of Mental Ill Health Caused by Job Stress after Job Re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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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Recently, social concern about occupational stress and disputes, which are sur-
rounded with judgements of work relatedness for various psychiatric sequels, is increasing. 

Objective: We present a case of work-related, illness judgement in which panic disorder and
adjustment disorder with conversion symptoms were associated with work stress due to job
reallocation.

M e t h o d s: We performed psychiatric assessment including mental status examination and
neuropsychological test batteries. We also assessed job stress profiles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Occupational Stress Inventory (K-OSI). 

Results: The patient showed no specific psychological or physical problems and had previ-
ously demonstrated suitable coping skills. However, the patient, who was sensitive to emotional
stress, suffered chronic stress symptoms after a role change from a car mechanic to office man-
ager which required continuous interaction with customers and a strong emotional burden.
Panic attack and conversion symptoms were judged to be associated with disharmony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needs. 

Conclusion: It is noteworthy that this is the first reported case considered as a psychiatric ill-
ness related with psychological work stress. A further study will be attempted to assign stan-
dards of judgment for similar cases through systematic source collection and too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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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명이 정신질환·신경학적 질환·약물 및

알코올중독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

는 것으로 추산되고, 전체 질병의 부담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는 1 2 %를 차지한다(WHO, 2001). 우리나

라의 경우,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1년 유병율은

1 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 4 . 4 %이었다(보건복

지부, 2001). 

사회 전체적으로 정신질환의 유병율이 높아지고,

사회와 산업현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최근 근골

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등 직무상의 스트레스

와 관련성이 있는 작업관련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

다. 영국의 경우, 정신적 불건강은 작업관련성 질환

의 원인 중 근골격계질환에 이어 2번째이다

(Glozier, 2002).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

질환은 모든 작업관련성 질환의 1 / 3을 차지하고

(HSE, 1999), 장기결근의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이

며, 조기퇴직의 2 0 %를 차지한다(Pattani 등,

2001).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신적 불건강이 작업관

련성 질환 중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하지만 산재요양자료의 분석

결과, 2001년 업무상 질병자 5 , 5 7 6명(사망자 포함)

중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병이 2 , 1 9 2명, 신체부담작

업 7 7 8명, 작업관련성질병 기타(과로, 스트레스, 간

질환 등으로 인한 질환)가 2 4 8명으로, 각 질환분류

별 전년도의 1 , 9 5 0명, 487명, 138명에 비해 증가하

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노동부, 2001), 정신적 불

건강 또는 직무스트레스가 국내에서도 심혈관계질환

과 근골격계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2백4 5개 사업체 6천9백7 7명의 근로자를 조

사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건강군(群)이 단지

5 %로 나타난 반면, 잠재적 스트레스군은 7 3 %였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고위험군이 2 2 %나 됐다.

특히 직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직무상 재량권이나

직무자율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동료나 상사의 지지

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한국산업안전

공단, 2001). 

산업현장에서는 불안, 우울, 불면, 만성피로, 두

통, 고혈압, 위궤양, 근골격계질환 등 정신과적인 스

트레스성 상병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많고, 그것이

직무상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우도 허다하다(한국

산업안전공단, 2002). 하지만 심리적 정신적 상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질병이 만성화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

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

우에도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취하지 못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만 고통을 감내하는 사례를 임상 현장에서

자주 경험한다. 예를 들어, 조퇴와 결근이 반복되다

가 소리없이 사표를 내는 근로자도 이런 사례에 해

당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치명적인

건강 위해요인이지만, 회사로서도 높은 결근율, 높

은 이직율, 직무 만족도 감소, 업무 수행도와 생산성

감소, 회사에 대한 충성도 감소와 노사 관계 악화,

사고율 증가, 보험 청구와 책임요율 증가, 소비자 불

만족 증가, 조기 퇴직과 질병 퇴직의 증가 등의 악영

향을 입게 된다(NIOSH, 1999). 또한 의료비 증가

와 사회적 자원 손실 등으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다. 

그러나 정신과적 상병의 경우, 그 동안 업무상 재

해나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요양 판정을 받는 경우가

아주 적었다. 우선 정신과적 질환의 특성상 신체 질

환과 달리 스트레스 요인과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복

잡하고 도식적으로 판정하기 힘든 면이 있고 둘째,

정신과적인 스트레스 질환의 작업관련성을 판정할

방법론이 발전되지 않았던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저자들은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서

업무전환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발생

한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자: 이○○, 남자, 35세. 

주소: 호흡곤란

현병력: 이○○씨는 1 9 8 7년부터 자동차 정비 업무

에 종사해왔는데, 1999년 4월부터는 정비소의 관리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루 종일 기계만 상대

하다가 하루 종일 사람(고객)을 상대하게 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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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업무 성격이 변한 이후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

다. 1~2년 전부터 고객만족도가 강조되면서 고객의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무마하고, 때로는 본심

과 달리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빨리 응대해야 할 필

요성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이○○씨에게는 큰 스트

레스가 되었다. 이○○씨는 자신의 능력 이상을 요

구하는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한 무기력감과

열등감이 누적되어 왔으나, 이러한 심리적인 불편감

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채 지냈다. 2개월 전부

터는 승진과 함께 처리해야 할 업무량 및 직무에 대

한 책임감이 과중해 졌으며, 평소 의지하던 환자의

부하직원도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했다. 그러던 중 2 0 0 2년 2월 8

일 회식 도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며 숨을 쉬지 못

할 것 같은 증상을 경험하였고 이후 과호흡 증상으

로 의식소실을 동반하며 쓰러졌다. 인근 병원 응급

실에 도착 이후 의식을 회복하였고 증상이 다소 호

전되어 귀가하였으나, 이틀 뒤 다시 공황 증상과 과

호흡 증상을 보여 차안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

견되었다. 가족과 함께 서울 S대학병원 응급실에 방

문하여뇌 자기공명 촬영 및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신체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진찰결과 임상적으로 공황장애 및 전

환장애가 추정되었으며, 정신과적 면담과정에서 의

식을 회복하여 귀가하였다. 그러나 집에 가서도 지

속적으로 멍한 모습을 보였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며 주위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다음날

서울 I대학병원 정신과를 방문하였다. 당시 환자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며 멍한 상태

를 보였으나, 지지적 정신치료를 받은 뒤에는 약간

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심한 불안감과 허약감

을 호소하였다. 공황장애, 적응장애 및 전환장애의

진단적 추정 하에 신경정신과적 면담 및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이○○씨의 증상은 호전되

었다. 이후 직장 복귀를 위해 회사 측의 연락을 받고

준비하는 도중 가슴이 답답하며 두근거리는 불안증

상이 다시 심해졌고, 잠자던 도중 다시 공황증상을

경험하였다. 다음날 입원하여 뇌파검사, 기억 기능

검사, 심리 검사, 한국판 직무스트레스검사( K - O S I )

를 시행하였다.

과거력 및 가족력: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은 바 없었다. 

사회력: 주 2회의 소주 1병 내외의 음주와 1 5년간

하루 반갑의 흡연력이 있었다. 

직업력: 중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의 자동차 정비

소에서 정비공으로 일했다. 

정신과적 검사소견: 

1. 기억기능 검사 및 심리검사: 기억상실 증상을

호소하였기에 기억기능 검사를 시행했지만, 뚜렷한

기억 능력의 저하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장단기 기

억과 반복을 통한 학습도 정상범위였으나 기억과정

의 효율성과 유지도는 다소 저하되어 있었다. 이것

은 기질적 이상보다는 심리적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

로 보였다. 

심리검사 결과, 사소한 정서적 스트레스에 과민하

게 반응하여 지각의 정확성이 저하되고 외부환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대인관

계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거나 세부적인 단서

를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추론하는데 어려움을 보

였다. 또한 외부 환경을 적절히 조직화, 상세화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사고 및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고지

식함을 보이며 문제 해결 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높았다. 즉 환자는 자신의 능력 이상을 요구

하는 과도한 대인관계 책임을 맡으면서 내적인 불안

감 및 열등감이 증가된 상태로, 이러한 자신의 심리

적 불편감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체적 증

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상태로 여겨

졌다.

2. 직무스트레스 평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을 평가하기 위해‘한국판 직무스트레스 평가척도

(Korean Version of Occupational Stress

Inventory, K-OSI)’를 시행하였다(Fig. 1). K-

O S I는 O s i p o w와 S p o k a n e ( 1 9 9 2 )와 의해 개발되었

고, 이동수 등이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개

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표준화한 직무

스트레스 평가도구이다(1999a; 1999b). K-OSI는

지각된 스트레스 요인, 대처자원 및 스트레스로 인

한 결과의 3가지 영역을 측정하는 1 4개의 하위 척도

로 구성된 다차원적 검사도구이다. 검사결과는 그래

프로 표시할 수 있는데(Fig. 1), 왼쪽에서부터 차례

대로 1 )직무스트레스 요인, 2)스트레스 증상, 3)대

처 능력을 나타내며, 동그라미로 표시한 점수는 T점

수로 변환한 점수이다. T점수의 5 0점 수준은 약

1 0 0 0명의 한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구한 정상 평균치

우종민 등·업무전환 후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 증례



이며, T점수로 변환한 점수의 1 0점 간격은 1 표준편

차를 의미한다. 

이○○씨의 결과는, 1) 직무스트레스 요인, 2) 스

트레스 증상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한국평균치에 비

해 상승되어있고, 3) 대처능력은 평균 수준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이○○씨가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

스 요인과 그로 인한 높은 직무긴장을 경험하고 있

으나, 이에 대처할능력은 충분함을 의미한다. 

각각의 소척도 점수를 보면, 1) 직무스트레스 요

인의 그래프에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확신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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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 정도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와 적합하다고 여기며, 현

직업이 유망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역할과부하(RO), 역할경계

(RB), 대인관계에서의 책임감( R )의 점수가 높은 것

으로 보아 부하의 활동과 직무 수행에 대해서 지나

친 책임감을 갖고 있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역할

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자신의

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체계에 대해

서도 불편감을 느끼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 P E )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먼지가 많은 직장내 환경

에 대해서도 힘들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스

트레스 증상의 그래프에서 특히 P S Y (정신적 스트레

스) 점수가 높은 것은 내적으로 불안, 짜증 등의 감

정이 많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며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며

직무상 스트레스를 심하게 갖고 있고, 이로 인해 대

인관계상의 문제와 신체적 증상을 많이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3 )대처능력의 그래프는 대체

로 평균 내지 평균보다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여가활동을 가

지거나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도

는 다소 떨어지나 환자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합

리적/인지적 대처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씨는 역할과부

하, 역할 경계, 대인관계의 책임성 등의 직무스트레

스 요인을 한국 남성 직장인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개인적 대처전략을 활용하였지만, 결과적으

로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과 직장생활의 고충

을 겪었던 것으로추정되었다. 

진단: 

1) 발병 시점: 승진과 업무성격의 변화 및 업무강

도 증가라는 환경적 변화의 2개월 후 첫 공황 증상

과 전환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호전되던 중 직장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황증상이 발생하였다. 병력과 검사 상 내원

이전에 경험한 질환은 없었으므로, 발병 시점은 내

원 직전으로 추정된다. 

2) 발병원인

직무스트레스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직무스

트레스 요인을 환자가 경험한 증상의 유일한 원인으

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첫째, 첫 발병 및 재

발 과정에서 시간적 선후관계를 보였으며 둘째, 병

전의 직무역할 및 환경의 객관적 변화 양상이 한국

남성 직장인 평균치의 1.5 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직

무과부하(RO), 직무역할경계(RB), 대인관계의 책

임감(R) 항목에서 K-OSI 검사결과와 정확히 일치

하는 점은 업무관련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환자와 주변 사람에게 청취한 병력에 따르면, 첫

번째 경험한 공황발작 및 전환장애 증상이 과중한

직무스트레스와 관계된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한 바

있으며, 치료자가 치료를 담당한 이후에도 증상 호

전 단계에서 직무 복귀를 준비하던 중 회사와 연락

한 이후 두 번째 공황 발작을 경험하였으므로, 직무

스트레스와 두 번의 공황 및 전환 증상 발생 간에 시

간적 선후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환자와 가족이 제

공한 정보에 대해 꾀병이나 보상에 대한 이득과 관

련되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신뢰성이 있

다고 판단된다.

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자는 병전에 특별한

정신적ㆍ신체적 이상소견이 없었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도 적절했지만, 성격적으로 정서적 스트레

스에 예민하고 감정처리능력이 약간 부족한 편이었

다. 환자의 직무 역할은 자동차 단순정비 업무에서

사무관리직/서비스직의 역할로 변화하였는데, 고객

과의 상호작용이 주된 업무가 되면서 감정노동

(emotional labor)과 대인관계의 책임성에 대해 부

적절감과 강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했던 것으로 보

인다. 즉 직무역할의 변화는 환자가 성격적으로 다

소 취약한 부분인 정서적 측면을 오히려 더 강하게

요구하였으므로,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요구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난것으로 보인다. 

경과: 업무전환 후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로 진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6

개월간의 요양판정을 받고 외래 치료를 받았으며, 현

재 증상은 상당히 호전되어 직장에 복귀한 상태이다.

고 찰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상병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신체적-정

신적’, 즉 신체적 상태가 정신적인 결함을야기한 경

우종민 등·업무전환 후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 증례



우이다. 예를 들어 사고나 중독 때문에 기질적 뇌손

상을 입어서 정신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이

다. 둘째, ‘정신적-신체적’즉 정신심리적 장애가 신

체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정신적

충격 등이 기존 질환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다. 셋째, ‘정신적-정신적’즉 심리적 요인이 정신

적 결함을 야기한 경우이다( A d l e r와 S c h o c h e t ,

1999; U’Ren 과 U’Ren, 1999). 지금까지 우리나

라에서는 사회심리적 요인 상태가 신체적 정신적 결

함을 야기한‘정신적-정신적’정신과적 상병의 사례

가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없었다.

본 증례의 근로자가 경험한 증상 중 공황 증상에

대해서는 작업장에서 메틸 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톨루엔(toluene), 알킬아릴 폴리에테르

알콜(alkylaryl polyether alcohol), 유기 인 에스

테르(organic phosphate ester), 이소옥틸 인산

(iso-octyl phosphate acid) 등의 유기용제 노출

이후 공황 증세가 발생한 증례보고가 있다( D a g e r

등, 1987). 본 사례에서도 작업장내 유해물질 폭로

와 관련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환자의 과거력

상 1 5년 전부터 자동차 정비업을 해 왔는데 작업장

환경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그동안 공황 증세를

경험한 적도 없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주로 사무

실 근무를 하면서 유해물질에 대한 폭로 기회는 훨

씬 줄었다는 점에서 유기용제 노출은 공황장애의 직

접적인 원인 인자에서 배제하였다.

선진외국에서도 정신과적 상병과 산업재해와의 연

관성을 판단해야할 사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최

근 정신과적 산업재해(industrial psychiatric

i n j u r y )에 관한 정확한 정의와 그 객관적인 원인인

자를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A d l e r와

Schochet, 1999; Sullivan 과 Adler, 1999; U’

Ren 과 U’Ren, 1999). 미국에서 정의한 정신과적

산업재해의 개념을 보면 첫째, 근로자에게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한 명백한 정신과적 질병이 존재하고

둘째, 그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급성 손상이나 비

일상적 스트레스를 경험해야 하며 셋째, 그러한 사

건 이후 정신과적 증상이 6개월 이내에 나타나고 넷

째, 이러한 환경과 관련된 손상이나 스트레스가 질

병의 발생이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한다. 급성손상은 만성적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제외

하며 시간적 발생요소와 연관되어 있는 반면, 비일

상적 스트레스는 시간요소와 상관없이 정상적 작업

의 요소는 아닌 어떠한 스트레스요인도 포함할 수

있다. 손상이“급성”이거나 스트레스요인이“비일상

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관점에서와 동시에 특정 작

업장의 통상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져야 한

다( A d l e r와 Schochet, 1999).

본 증례의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한‘광

장공포증을 동반하지 않은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라

는 정신적-정신적 형태의 정신장애가 있었고, 발병

2개월 전 승진과 의지하던 부하직원의 전출이라는

비일상적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공황발작이 6개월

이내 있었다. 또한 발병 3년 전 업무전환과 약 1년

전의 회사방침의 변화에 따른 환경상의 객관적인 직

무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으며, 이것이 표준화된 직무

스트레스 척도로 평가한 직무스트레스 양상과 일치

하는 점으로 볼 때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적

산업재해로 판단할 수 있다.

공황장애는 유병률이 인구의 1.5~5%, 평생 유병

율은 0.6~6%, 공황 발작은 3~5.6% 이며( K a h n ,

1993), 우리나라의 공황장애 유병율은 1 . 7 %로 추산

된다(Lee, 1990). 2001년도에 실시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보건복지부, 2001), 일년유병율

의 비교에서 미국(ECA 0.91%, NCS 2.3%)과 네

덜란드(2.2%), 호주( 1 . 1 % )에 비하여 0 . 2 %로 낮게

나타났다. 여자에게서 남자보다 2 ~ 3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25세 전후의 청년기에 주로 발병하며, 일

상생활 중 갑자기 발생한다. 공황발작은 일련의 사

건(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사고, 대학 진학, 결혼,

새 직장으로 인한 이사 등), 친밀한 사람의 상실 등

과 관련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마리화나,

LSD, 진정제, 코카인, 암페타민과 같은 약물복용의

시작과 같이 동반하기도 하며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스트레스가 촉발인자로 작용한다(Kahn, 1993). 공

황장애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중추성 노어아드레날

린계의 과활성, 세로토닌계나 GABA 수용체의 활성

이상과 같은 생물학적원인, 별리불안( s e p a r a t i o n

a n x i e t y )을 주 원인으로 보는 정신분석학적 이론,

행동이론 등이 있다. 작업장에서도 별리의 문제와

촉발요인이 있는데, 전근, 승진 혹은 좌천, 새로운

근로자의 고용, 노령근로자의 사직 등이다. 본 증례

의 병인론적 기전은, 발병 2개월 전의 승진으로 감

정노동의 부하가 더욱 증가한 반면 의지하던 부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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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전출로 업무 책임성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스

트레스가 촉발요인이 되어 중추신경계의 노어아드레

날린 및 세로토닌계의 기능 이상이 일어나고, 그 결

과 공황장애가 일어났을 것으로보인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가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해

한 신체적 정신적 반응으로 정의될 수 있다. 직무스

트레스와 다양한 질환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

면, 감정과 수면 장애, 위장 장애와 두통, 및 가족과

친구 관계의 장애가 스트레스 관련 문제이며, 만성

적 질환에의 경우 특히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

환, 및 정신 질환과 같은 만성 건강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제시하는 근거가 급속도로 축적되고

있다(NIOSH, 1999). 

그러나, 스트레스 요인과 질병의 관련성이라는 문

제는 의학적 인과관계와는 다르다( A d l e r와

Schochet, 1999). 신체적인 상병의 경우 그 원인인

자가 직접적으로 질병의 발생, 경과,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신과 영역에서는 그 원인을 절대적, 실제적, 내과

적인 것으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근로자의 보

상 체계와 관련해서는 내과적 상태, 정신사회적, 환

경적 문제, 그리고 기능 수준을 고려해서 현재 환자

가 직면한 환경에 의한 직무스트레스와 근로자의 개

인적 특성간의 부조화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

다. 본 사례는 심리검사와 직무스트레스 평가척도

등 객관적인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환자의 성격적

취약성과 직무스트레스 요인과의 부조화를 밝혀내었

는데, 증례가 경험한 서비스노동/관리직의 직무가

‘모든’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직무스트레스와 상병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성립한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직무상

의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증례가 지닌 정상 범위

의 성격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증

례의 발병과‘관련성’이 있다고판단된다. 즉 시간적

선후관계와 환경-인간의 부조화 등에서 상호관련성

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

과적 사례가 추정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

뢰하여 직무스트레스 관련성 평가에 필요한 병력을

청취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때 직무스트레스 평가검사와 심리검사가 유

용하다. 그러나 이런 검사는 임상적 병력 및 정신과

적 면접 전반의 결과와 연계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즉 검사만 별도로 진행되어서는 정확한 해석과 판정

을 내릴 수 없다. 

상기 사례의 경우 지금까지 직무스트레스와 연관

된 정신과적 상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평가와 대책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실상에서

처음으로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로 작업관련성 질환

임을 인정받은 사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아울러 본 사례에 적용된 방법론은 임상 현장에

서 향후 유사한사례를 판정할때 활용될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요 약

목적: 자동차 정비업무에서 관리책임자로 업무전

환 후에 발생한 정신과적 질환(공황장애 및 적응장

애)의 증례 보고.

방법: 기억기능검사, 심리검사 등 정신과적 검사

와 면담, 직무스트레스 척도( K - O S I )를 이용한 직무

스트레스 평가.

결과: 과거력 상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며, 기억검

사, 심리검사 등의 정신과적 검사와 직무스트레스

평가 결과, 업무전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요구사이의 부조화가 주 원인인 공황

장애 및 적응장애로 진단받았다. 증례의 역할은 자

동차 단순정비 업무에서 사무관리직/서비스직의 역

할로 변화하였는데,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주된 업무

가 되면서 감정노동(emotional labor)과 대인관계

의 책임성에 대해 부적절감과 강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직무역할의 변화는 환자

가 성격적으로 다소 취약한 부분인 정서적 측면을

오히려 더 강하게 요구하였으므로,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요구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나 정신과적 상병

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 이 증례는 정신적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발생한 정신과적 상병에 대해 작업관련성 질환임을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체계적 자료수집과 도구개발을 통해 유

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종민 등·업무전환 후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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